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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裁量行爲) 원인에 관한 비교 연구: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을 중심으로*

김 순 양

   1)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선공무원 재량행위의 개념, 장･단점, 원인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다음은 일선공

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시군구의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분석하였다. 원인

변수는 업무환경 요인, 업무특성 요인, 법규 및 지침 요인, 조직특성 요인, 인적 요인이라는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

다. 연구결과, 각 요인들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 원인변수에 따

른 재량행위의 여부, 정도, 방식에서는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모두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는 크지만, 재량행위를 하는 데서 소극적이었다. 규제공무원의 경우

가 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이들이 내부감사 지적, 항의 및 민원제기, 단체장 및 상급자의 질책 등에 대해서 보다 민

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재량행위는 오남용이 물론 문제이지만, 의도적 회피 내지는 지나친 소극성 역시 문제

가 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증분석 부분에서 행해진 재량행위의 원인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토의하였다. 

주제어: 재량행위, 일선공무원, 복지공무원, 규제공무원

Ⅰ. 서 론 
일선행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일선행정의 환경이 동태적이며, 

업무성격이 복합적이며,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규내용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량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이다. 물론 합법성의 관점에서는 가급적 법규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

며, 또한 재량행위는 그 자체로서 장점도 있어 배척할 것만도 아니다. 적절하게 행사되면 일선행

정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며,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행정과 고객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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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선행정에서의 재량행위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재량행위가 잘못 혹은 과도하게 

행사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재량행위의 오남용은 일선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며, 불필요한 

집단민원을 초래하며, 행정낭비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일선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따

라서 재량행위는 이를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남용 되는 것

은 더욱 큰 문제이다.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용(中庸)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선행정은 크게 급부행정과 규제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업무들이 양자의 특

성을 모두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정업무를 엄격하게 범주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급부

행정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반대로 규제행정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

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급부행정의 대표적인 예는 복지행정이며, 규제행정에는 환경, 위

생, 건축, 농지관리 업무 등 다양하다. 대체로 일선공무원이 재량행위의 여지가 크지만, 업무성격

에 따라서 재량행위의 원인, 정도, 행사방식은 상이하다. 따라서 일선공무원을 하나로 보고 이들

의 재량행위를 연구하는데서 벗어나 비교론적 관점에서 재량행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 및 실태를 각기 급부행정과 

규제행정을 담당하는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우선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의 개념, 장･단점, 원인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 틀을 설정한

다. 이어서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시군구 소속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에 대한 면접조

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증분석에서 행해진 재량행위의 원인 및 실태를 종합

적으로 토의한다. 그 동안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하여졌지만, 대부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량행위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데 치중하여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를 보다 

생생하게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재량행위는 질적인 속성이 강하며, 대부분 은밀하고 간헐

적으로 행사된다. 따라서 계량분석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재량행위는 객관적 자료를 획득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면접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1. 재량행위의 의의와 기능

Davis(1969: 4)는 재량(discretion)을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간에 여러 방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

택할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흔히 재량과 재량행위를 혼용하지만, 엄격하게는 재량은 

행위자가 보유하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며, 재량행위(discretional acts)는 이러한 재량이 실제 행

동으로 발로된 경우이다. 재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량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Bryner(1987)

는 재량행위를 “권위 있는 기관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상당한 정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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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수창, 2014: 85에서 재인용). 

Bouchard and Carroll(2002: 241)은 재량행위를 “공무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이나 프로

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Carroll and Siegel(1999: 74)은 재량행위를 “정책

이나 프로그램을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고객 또는 공무원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판

단을 행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즉, 공무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을 재량행위로 본다. 국내학자들의 정의도 대동소이하다.1) 

이러한 정의들을 토대로 볼 때 우선, 재량행위는 행위자가 선택상황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일선공무원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결정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Ham and Hill, 1984). 다음에 재량행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규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것이다. 법규가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적용과정에서 재량행위의 여지가 있다. 또

한 재량행위는 다양한 대안이나 행동경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재량

행위가 가능하려면 대안이나 행동경로가 최소한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량행위는 

업무의 전문성과 밀접하다. 전문성을 많이 요할수록 재량행위의 여지가 크다(Exworthy & Halford, 

1999). 재량행위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일

선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급부 및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나 관례가 

용인하는 테두리 내에서, 일선공무원이 자율적 판단을 토대로 몇 개의 대안이나 행동경로들 중에

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재량행위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억제 및 용인범위에 관해서도 논

란이 있다(Evans and Harris, 2004).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Meyer(2007)는 정책의 모호함

과 부족한 자원으로 인하여 일선공무원은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

한다고 주장한다. Maynard-Moody and Musheno(2000)는 공･사조직의 재량행위 결과를 비교하였

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조직의 업무성과가 높다고 주장한다. Goodsell(1980), 

Hogue(2001) 등도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Brintnall(1981), Dorch(2009) 등은 재량행위가 행정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Brintnall은 재량행위는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택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공

공서비스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Dorch는 정책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재량행위로 인하

여, 정책이 의도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며, 행정결과가 왜곡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데, Adler and Asquith(1981)는 재량행위의 호(好), 불호(不好)에 대한 판

단은 사실의 문제인 동시에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물론 법치주의를 구현하

기 위해서는 집행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입법기술 상 한계가 있

다(김우식, 2002). 따라서 재량행위는 일면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재량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행

1) 예로서, 이환범･이수창(2007: 5)은 재량행위를 ”법을 위반하지 않고 관료가 자기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김윤호(2013: 8)는 재량행위를 “일선관료가 특정 정책을 집행하

는 방법 및 대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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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량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오남용 되면 일선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

하게 된다. 반대로 재량행위가 필요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

사하면, 재량행위의 순기능을 사장시킨다. 따라서 재량행위는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일선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고 환경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광범위하게 재량행위를 하고 있다(Ham & Hill, 1984). 이들은 주민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량행위를 한다. 특히, 복지행정이나 규제행정과 같은 대

민행정은 대상자 선정이나 서비스나 규제의 내용, 양, 방식 등에서 표준지침을 개발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재량행위에 따라서 급부나 규제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김영민･임도빈 2011). 

2) 재량행위의 원인 및 분석변수의 선정

(1) 재량행위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일선공무원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시킨 Lipsky(1980)에 의하면 일선공무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행위를 한다는 것이다.2) 이 점에서 일선공무원은 단순한 집

행자가 아니라, 정책결정자 내지는 수정자이다. 그러면 일선공무원은 왜 재량행위를 하는가? 이에 

대해서 Lipsky(1980)는 크게 업무상황, 업무특성, 일선공무원 자체 요인을 들고 있다. 우선, 일선공

무원이 처한 업무환경은 비정형적이고 복잡하다. 따라서 정해진 대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상황에 맞추어 대처해야 하며, 이것이 재량행위로 나타난다. 업무특성 면에서 일선행정은 대민접

촉업무로서 인간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는 사회가 행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불편부

당함(impartiality)과 공정성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연민(compassion)과 유연성을 동시에 요구

한다고 주장한다. 일선행정에서 재량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일선공무원 자체의 요인 

면에서는 재량행위는 일선공무원의 자존심(self-regard)을 증대시키고,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

요한 사람임을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재량행위에 대한 유인이 있다. 

Pithouse(1987)는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행정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재량행위가 행해

진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행정은 가치전제가 강하고 정치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무환경의 모호

성과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공무원은 공식절차에만 따르기 어려우며, 자신만의 

기준이나 규칙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Scott(1997)는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개인특성, 조

직특성, 고객특성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개인특성 면에서는 일선공무원은 기계적으로 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자이다. 조직특성 요인은 일선행정조직이 가지

고 있는 조직문화, 관행, 공식화 정도 등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고

객특성 요인은 고객의 욕구표현 방식이나 정도, 상황설명 능력 등이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Bouchard and Carroll(2002)은 재량행위의 원인을 크게 정책 및 지침요인과 업무특성 요

2) 일선공무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시민들과 대면(對面) 접촉하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실질적 재량을 행사

하는 공무원이다.”(Hudson, 1993: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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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정책, 지침, 지시 등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다음에는 일선행정의 업무특성이 인간적 대

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재량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owa and Selden(2003)은 일선공무

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개개인의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일선공무원은 환경으로부터 전

해지는 신호를 개인적 인식을 토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2) 재량행위 원인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내 연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처리를 통하여 재량행위 영향요인을 밝

히려는 계량연구들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소방공무원, 복지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양하지

만, 규제공무원은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인 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로 

이환범･이수창(2007)은 재량행위 원인변수로 개인의식 성향요인, 법적 요인, 업무특성요인, 업무

환경요인을 들며, 김소정(2013)은 재량행위 원인으로 업무환경(업무지침, 수급자 수, 주관적 업무

량 인식, 민원압박, 감사부담)과 개인적 성향(빈곤에 대한 태도, 전문직 태도, 업무지각)을 언급한

다. 김소정(2014)은 면접조사를 토대로 연구에서는 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으로 업무숙지 미

비, 추상적이고 모호한 지침, 비현실적인 지침, 업무량, 전문적 역량 정도, 민원인과의 상호작용을 

들고 있다. 김이배(2010)는 수급자 선정업무의 시군구 통합조사팀 이관으로 복지공무원의 재량행

위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정이나 지침이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김영민･임도빈(2011)은 과다한 업무량, 열악한 환경, 민원과 감사의 위협 등 복지공무원

이 처해 있는 업무환경적 요인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선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에 대한 연구는 희귀하며, 재량행위의 원인과 관련한 연구

는 한두 편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김순양(2001)은 위생규제공무원을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재량

행위 원인으로 법규 및 결정자 요인(법규 모호성, 법규 비현실성, 결정자의 전문성 및 현장 감각 

부족), 업무상황 요인(자원부족, 업무량, 조직분위기), 업무속성 요인(현장업무의 다양성, 복잡성, 

업무자체의 속성), 일선 규제공무원 요인(정보와 전문성 부족, 대상자의 비협조, 대상자의 순응확

보 필요성, 권한유지 및 확대의 필요성, 대상자와의 인간적 관계)으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몇 편

의 연구들이 있지만,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과 관련한 체계적 연구는 아니다. 예로서, 임도

빈 외(2012)는 규제공무원의 규정에 대한 과잉동조 및 집착은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들

이 재량행위를 하는 대신에 규정에 의존하게 되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박균성(2010)은 규제형평제

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재량권 부여방식과 역할분담의 명확화 등을 논의하였다. 박순애･손지

은(2015)은 규제체감에 영향을 주는 행정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량행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

한 행정절차 및 시스템 측면의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 복지공무원이나 규제공무원은 아니지만 재량행위의 원인변수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선행연구로는 우선, 임혜경･하태수(2015)는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법규요인(법규내용의 

비현실성과 모호성, 법규의 미흡함, 법규내용들 간의 상호 충돌), 과도한 업무량(인력부족, 시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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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정보부족, 예산부족), 업무의 위험성(심리적 위협과 신체적 위험), 업무의 복잡성, 실적평가의 

곤란성, 직무전문성을 들고 있다. 이수창(2014)은 경찰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으로 개인적 성향

(시민에 대한 동정성, 이해성, 관용성), 법규특성(법규의 모호성, 비현실성, 현장적용의 곤란성), 업

무특성(업무과다, 대면접촉성, 주관적 판단 가능성, 상급자 압력, 인력부족)을 설정하였다. 나현

민･하태수(2015)는 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으로 업무요인(인력･시간･정보･예산의 부족, 

업무과정에서의 심리적･신체적 위험성, 업무상황의 복잡성, 업무정보 파악의 어려움), 법적요인

(법규내용의 비현실, 법규내용의 모호성, 변화에 미흡한 법 규정, 규정들 간의 충돌, 목표들 간의 

충돌, 상부지시들 간 충돌), 관료적 요인(일선공무원의 경험, 전문성, 노하우)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변수의 선정

재량행위의 원인 내지는 영향요인과 관련해서는 Lipsky(1980), Pithouse(1987) Scott(1997), 

Bouchard and Carroll(2002), Sowa and Selden(2003), Clark(2005), Ellis(2013) 등의 외국학자들은 

물론, 김순양(2001, 2002), 이환범･이수창(2007), 김소정(2013), 이수창(2014), 임혜경･하태수

(2015), 나현민･하태수(2015) 등의 국내학자들도 논의를 하였다. 특히, 김순양(2001)은 일선규제공

무원의 재량행위 실태를 분석하면서 원인변수를 법규요인, 업무환경요인, 업무특성요인, 일선공

무원 자체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법규요인은 법규나 지침의 내용의 추상적이고 모호하거나, 현

실과 괴리될수록 재량행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업무환경 요인은 업무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업무상황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재량행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이다. 업무특성 요인 면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대면접촉성, 인간적 대응 필요성이 높을수록 일선

공무원의 재량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일선공무원 자체 요인은 일선공무원의 자존감, 자율성 확

대 욕구, 고객과의 개인적 관계, 고객의 특수 사정 등이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유형화를 참조하되, 여기에 조직특성 요인과 인적 요인을 
추가하여 재량행위의 원인변수를 업무환경 요인, 업무특성 요인, 법규 및 지침 요인, 
조직특성 요인, 인적 요인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요인들의 세부내역을 구성
하였다. 우선 업무환경 요인은 일선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적 맥락에 관한 
것이다. 일선공무원의 업무환경은 동태적이고 불확실하며, 업무량이 과다하며 만성
적인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직
면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업무량이 많고 자원이 부
족하면 업무나 고객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재량행위를 한다(김순양, 2001). 

업무특성 요인은 현장행정으로서의 일선행정의 특성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일선

행정은 주민들과 대면접촉을 하며 타협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현장업무는 인간적 대응의 필요성

이 높다. 특히, 일선 복지업무나 규제업무는 주관적･질적 속성이 강하다. 따라서 일선공무원은 포

괄적 전문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속성의 고객을 범주화하며, 대면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관적이고 질적인 특성이 강하고, 인간적 대응이 

필요하면 법규대로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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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지침 요인은 업무수행의 준거가 되는 법규나 지침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과다하거나 복잡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적

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다. 우선 법규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유는 정책결정자의 현장이해 및 전

문지식 부족, 정책결정자들 간의 이해 및 가치관 차이, 정치적 고려 등에 기인한다(Keiser, 1999). 

법규나 지침이 비현실적인 것은 결정자나 고위관리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장이해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지침이 복잡하고 과다한 것은 대체로 일선공무원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법규나 지

침이 이렇게 되면, 일선공무원은 이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재량행위를 한다.

조직특성 요인에는 조직문화 내지는 조직분위기, 상급자의 성향 및 리더십, 내부 업무처리과정 

등이 포함된다. 우선의 조직문화나 분위기가 경직적이고 통제 지향적인지 아니면 유연하고 융통

성이 있는지가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상급자의 성향 및 리더십은 상급자가 일선공무원을 어

느 정도 신뢰하며,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느냐가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Ellis, 2013). 

내부 업무처리과정은 다단계결재과정, 문서작업, 내부협의 등 업무처리과정의 번잡성이나 번문욕

례가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일선공무원의 업무과다에도 

영향을 미쳐 처리할 업무의 취사선택 등 재량행위를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    

인적 요인은 일선공무원과 서비스대상자라는 사람요인이다. 우선 일선공무원 측면에서는 재량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충족하려는 역할관심, 고객과의 사적관계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

도주의적 배려, 일선공무원의 개인적 성향 등이 재량행위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다. 서비스대상자 

측면에서는 일선행정에 대한 이들의 성향이나 반응양태가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친

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변수 및 이의 구성요소들이다.

<표 1> 재량행위의 원인변수 및 구성요소 

(4) 연구설계

재량행위는 대부분 불가시적(invisible)이며, 부지불식간에 행해진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나 통

계치를 통해서 입증하기가 어렵다. 관련 자료도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국내의 대부분 연구들은 설

문조사를 통하여 재량행위의 원인변수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재량행위의 

원인과 실태를 생생하게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군구 단위의 복지공무원 

및 규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은 협조가능성, 접근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관내의 시군구에 근무하는 25명의 복지공무원과 23명의 

재량행위 원인변수 구성요소

업무환경 요인 업무환경의 동태성 및 불확실성, 자원부족 및 업무량 과다 

업무특성 요인 업무의 복합성, 대면접촉 및 타협 필요성, 인간적 대응 필요성, 주관적･질적 속성

법규 및 지침 요인 법규 및 지침의 모호성과 추상성, 비현실성, 과다 및 복잡성

조직특성 요인 조직문화 내지는 조직분위기, 상급자의 업무수행 성향과 리더십, 내부 업무처리과정

인적 요인
일선공무원 측면(역할관심, 사적관계와 인도주의적 배려, 개인적 특성), 서비스대상자 측면(대
상자의 특성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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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인 및 점검의 용도로 3명의 관리자(대구광역시 달성군 K부군수, 

경상북도 봉화군 K부군수,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S국장)에 대한 면접조사도 행하였다. 면접참가

자들의 담당업무는 복지공무원은 시군구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등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며, 규제공무원은 시군구에서 환경, 위생, 재해안전점검, 건설･토목, 도시계

획, 주택, 국유재산관리, 법인관리 등의 분야에서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다. 면접

조사 기간은 2016년 2.24-3.8일, 4.22-5.3일의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면접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부단체장이나 국･과장급 관리자들의 협조를 얻어 일선공무원의 근무연수, 직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면접조사지역은 대구광역시 S구, D군, 경상북도 A시, G시, C군 등이

다. <표 2>는 면접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이다.

<표 2> 면접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  

Ⅲ. 일선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에 대한 비교 분석

일선 복지공무원은 복지행정의 일선에서 복지서비스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

치는 복지행정의 문지기이다(김경호･소순창, 2010). 이들은 재량행위의 여지가 넓으며, 이는 중요

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의 재량행위로 인하여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거나, 반대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행정의 정당성,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복

지행정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의 재량이 오남용 되면 이들의 생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선 규제공무원은 시군구 및 산하의 행정

기관에 소속되어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규제업무는 특정 부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

은 부서 내에서도 다른 업무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업무가 규제업무이며, 어느 부서가 규

제부서인지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환경, 위생, 건축, 주택, 건설, 안전관리, 법인

관리 등의 업무가 주요 규제업무이다. 이러한 규제업무는 행정이 우위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으로

서, 규제공무원은 상당한 재량행위를 한다. 이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

구분 복지공무원 규제공무원

근무연수별

10년 이하 16 4

10-20년 이하 2 4

20년 이상 7 14

직급별

8급 이하 15 2

6-7급 8 18

5급 이상 2 3

성별
남성 12 16

여성 13 7

합계 총 25명 총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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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갈등하는 당사자들 간에 중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당한 재량행위는 큰 저항을 초래

한다. 규제공무원의 적절한 재량행위는 일선행정의 편의성과 원만성을 증진시키지만, 오남용 되

면 규제행정의 형평성을 저하시킨다(Hogue, 2001). 이하에서는 시군구의 복지공무원 및 규제공무

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이들의 재량행위 원인 및 실태를 비교･분석한다.  

1. 업무환경 요인

업무환경 요인은 일선행정의 환경적 특성이 일선공무원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Lipsky(1980), Kirton et al. (2011) 등의 논의를 참고하여 업무환경의 동태성 및 

불확실성, 자원부족 및 업무량 과다로 단순화하였다. 

1) 업무환경의 동태성과 불확실성

일선행정은 업무환경이 불확실하며, 현장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등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

이 많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우선 복지공무원의 기초생활보장업무

를 예로 보면, 소득조사의 경우는 재량의 여지가 매우 크다. 수급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소득이 불

규칙하고,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 재산조사의 경우는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공적자료 부실, 은닉재산, 타인명의 재산 등을 정

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부양의무자 조사는 부양의무자의 부정기적 현금보조 등을 파악하기 어

려우며, 자료제출 요구에도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수급대상자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긴

박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는 규정과 절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

에서 재량행위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서는 면접참가자의 대다수가 동의한다. 

“현장에 나가 보면 온갖 다양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 이들 중에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상태가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아서 정해진 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

다.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만 찾고 있으면 안 되고 재량이 필요하다....”(20년 이상 근무, 

6-7급, 여성, 복지업무)

규제행정의 환경 역시 동태적이고 불확실하다. 더구나 규제행정은 대부분 불이익을 주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복수의 대상자들을 중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규제대상자들의 반

발이 크며, 이들의 대응이 예측하기가 어렵다. 현장상황은 예외가 많고 즉각적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많다. 이에 대해 규제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장상황의 복잡성, 시간과 인력부족, 업무과부하 등은 합리적인 행정판단을 하기 힘들게 하

는 요인이다. 다양한 행정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 업무환경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35년 근무, 5급 이상, 남성, 재해안전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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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행정처분은 대부분 불법관련 행위가 이해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신

고제보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업무추진 시 담당자 재량행위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실과 득이 발생할 수 있어 담당자 재량에 따라 하는 것 보다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량행위를 하여 이후에도 재차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4년 근무, 6-7급, 남성, 환경업무)

2) 자원부족 및 업무량 과다

 
일선 복지공무원은 만성적인 자원부족 및 업무량과다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부처별로 복지프

로그램들이 남발되어 일선에서는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 심각하다. 반면에 복지예산이나 인력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복지공무원들은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수급대상자를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복지업무에는 서류접수, 문서기안, 전산자료 입력 등에 

시간소모가 많다. 예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실사가 필요하

며, 여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더구나 통합조사업무는 여러 기관들이 연동되어 있어 

일처리를 적기에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면 현장실사보다는 서류중심

으로 판단을 하며, 이 과정에서 재량이 개입된다. 이에 대해서 많은 복지공무원들이 동의한다. 

“업무량에 비해 항상 인력이 부족하여 이는 곧 업무과부하로 연결되며,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부정수급자를 양산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본인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 수급자들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복지행정직은 정말 힘든 

부서이며, 나도 사회복지직렬이 아니었으면 복지부서 근무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10-15년, 

7-8급, 남성, 복지업무)  

“시간과 인력 부족은 매우 큰 문제이다.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

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런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초중고학생교육비, 국가유공자 등의 타 부처 사업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또한 지

자체의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집중되고 있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일선 규제행정의 경우도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업무량 과다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이

다. 규제개혁을 말하지만, 새로운 규제수요는 계속 발생한다. 더구나 규제업무는 광범위하다. 그

렇다고 규제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업무환경 하에서 규제공무원들은 집행과정에서 

법규의 재해석, 규제대상자의 범주화, 업무범위 조정, 선택적 규제 등의 방식으로 재량행위를 하

게 된다(Scourfield, 2013). 면접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규제공무원들이 업무량이 과다하고, 시간

에 쫒기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재량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허가업무 특성상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내부 심사규정을 통한 업무처리가 대다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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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에 쫓겨 상세한 현장 확인이 어렵고, 확인을 한다 해도 건당 현장 확인에 소요되는 적

정시간이 부족하여 일정부분 재량행위를 하고 있다.”(22년 근무, 6-7급, 여성, 주택업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량행위 수행 시에는 법해석과 무관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

겠으나, 실제 업무환경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만연되어 있다. 충분한 상황검토를 위

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하고 업무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이상

적인 형태이겠으나, 실제 행정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부득이 재량행

위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가는 어렵다.”(20년 근무, 6-7급, 여성, 위생업무).

2. 업무특성 요인

업무특성요인은 일선 복지행정이나 규제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특성이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서, 본 연구는 이를 업무의 복합성, 대면접촉 및 타협 

필요성, 인간적 대응 필요성, 주관적･질적 속성의 네 가지로 상정하였다. 

1) 업무의 복합성

일선복지행정은 서비스대상자와 대면접촉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해야 하는 대인서

비스(personal services)이다. 따라서 업무의 기본속성이 복합적이어서 수급자선정이나 서비스내

용 결정에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김영민･임도빈, 2011). 기초생활보장업무의 경우, 자

산조사, 부양여부 점검, 근로능력판단 등을 위하여 현장실사나 개별상담이 필요한데, 정해진 기준

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복지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된다. 

“기초수급자의 욕구가 워낙 다양하여 현 제도 하에서 이를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수급자의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폭

언과 위협을 가하여 물리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민원인의 태도를 

온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량을 통해 보장을 강화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법제화된 관

련 규정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10-20년, 6-7급, 남성, 복지업무)

일선규제행정도 업무특성 면에서 다른 업무와 연관된 복합행정의 성격이 강하여 규제의 내용이

나 수준 등을 단순화하고 정형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규제대상자를 범주화하거나 자신의 잣대

로 규제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량행위가 발생한다. 이에 대

해서 면접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업무의 복잡성으로 수개의 법을 해석해야 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개개인 마다 해석

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부처 간 협의도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업무과정에

서 재량행위가 불가하게 개입되는 수가 있다.” (6년 근무, 6-7급, 남성, 토목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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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면접촉 및 타협의 필요성

일선 복지행정은 대부분 현장조사, 개별상담, 질의 등의 대면접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대

상자들의 반발이나 항의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서비스수급 여부가 취약계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김소정, 2014). 이 경우에는 복지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며, 규정 내에서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3)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보면, 소득 및 재산과 관련

한 상당수 기준들이 무리하게 적용하면 민원제기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아래의 면접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가급적 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재량행위를 할 여지가 있다.

“복지대상자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 있는 그대로의 처한 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담당자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성을 높여 상담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지만 항상 개별상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20년 이상, 6-7급, 

여성, 복지업무)

일선 규제업무 또한 대상자들과 수시로 대면접촉을 하면서 때로는 이들을 설득하고 타협을 해

야 한다. 특히, 규제업무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대상자들은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Greenwood, 1984). 따라서 아래의 면접결과에서 보듯이, 업무수

행과정에서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재량행위가 발생한다. 

“업무가 복잡하고 엄밀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규정과 시행령 제29조 4항에 맞물려 항상 민원인과의 충돌을 조장한다. 민원인은 

농업인이면 모두 농업인주택 대상이라고 말하고, 업무담당자는 세부적인 사항 및 심사규정에 

적합해야만 농업인주택이라 규정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 및 심사규정은 업무담당 및 시군구

마다 달라 상당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22년 근무, 6-7급, 여성, 주택업무).

3) 인간적 대응 필요성

일선 복지행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다.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의 28%-50% 이하의 최빈곤층에 속하기 때문

에 방치되면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소년소

녀가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복지공무원은 소명의식이나 직업윤

리가 중요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는 불가피하게 재량행위로 연결되어 관

련 서류가 모호하거나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가급적 긍정적으로 재량행위를 할 수 있다.

3) 김소정(2014)은 복지공무원들은 항의가 거칠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수급대상자일수록 자원을 우선적으

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확대되고 본인이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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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복지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많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재량권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한다.”(20년 이상, 6-7급, 여성, 복지업무)

   

일선 규제업무 역시 주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법정의무 부과 등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

에 규제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 인간적 배려가 필요

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때로는 업무를 유연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량행위가 

발동된다(Dempsey and Forst, 2008). 

“업무의 특성상 직접 민원인을 대면하며 인간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재량행위가 다소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12년 근무, 

6-7급, 여성, 건축업무). 

4) 주관적･질적 속성

일선 복지행정은 질적인 속성이 강하여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정량적 판단이 어렵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증대시킨다. 물론 근래에 들어서 복지업무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재량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만(Kirton et al., 2011), 여전히 상급자나 외부기관이 복지공무원을 엄밀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업무는 담당자가 종결하는 경우가 많아 상급자의 개입 여

지가 크지 않다. 현장실사, 개별상담, 사례관리 등은 상당부분 재량에 의존한다. 다만, 자치단체장

들이 민원에 민감하기 때문에 복지공무원 스스로가 재량행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라는 일이 아무래도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일을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담

당자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는 행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류제출 기한, 부정

수급의 여부, 조건제시유예 또는 조건부과제외자의 선정 등 지침상의 규정을 토대로 충분히 담

당자의 재량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일선 규제업무 역시 상당부분은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

운 질적,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규제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상황에 맞추어 행정행위를 

해야 하며, 이는 이들의 재량행위로 연결된다. 그리고 업무가 질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

면 상급자가 업무처리과정을 엄밀하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아래의 면접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주관적 특성이 강한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례를 참고하고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와 협의하여 최대한 법이나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법에서 정확하고 엄밀한 기

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에 나온 근거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에는 재량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1.5년 근무, 8-9급, 남성, 환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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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전과 달리 국유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재량행위가 다소 발생하나 그 행위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

지만, 기준 외적인 영향(특혜의혹, 국유재산의 허점을 이용한 자기 재산 증식 등)으로 인해 재량

행위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9년 근무, 6-7급, 남성, 국유재산관리업무).

3. 법규 및 지침 요인

법규 및 지침 요인은 관련되는 법규나 지침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다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1) 법규 및 지침의 모호성

복지관련 법규나 지침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책임회피 성향,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Keiser, 1999). 따라서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재량행위가 개입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업무의 경우, 근래 들어서 공적자료가 강화되고 조사업무가 시군구의 통합조

사팀으로 이관되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근로능력평가, 일용근로소득, 

사적 채무관계 등 여전히 법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참가자

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확실한 적용이 힘든 상황이다. 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도록 애매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이다. 이는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이 극단적 행동을 할 시에 모든 책임은 일선 집행자인 공무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서 및 질의응답 집을 제작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례로 인

하여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담당자가 적의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

다.”(5-10년 이하, 8-9급, 남성, 복지업무).

규제행정에서는 법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법규는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해야 규제행정의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규제

공무원들이 법규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Scourfield, 2013). 규제공무원 마

다 동일한 법규를 달리 해석한다.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는 지침의 경우도 모호하게 서술된 경우가 

적지 않다(김경호･소순창, 2010).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면접참가자들이 증거하고 있다. 

“업무 중 적응하는 법규가 모호하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지만, 확실한 답변보다도 애매한 추

상적인 답변이 많이 회신된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재량행위를 하면서도 항상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기에 재량행위 시 특혜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익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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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있다.”(24년 근무, 6-7급, 남성, 환경업무). 

“법규의 추상적인 특성상 구체적인 일선행정의 모든 사례를 아우르기는 힘들 것이나 그런 법을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므로 최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자제하고 관련된 판

례, 타 지자체 사례, 상부기관 질의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20년 

근무, 6-7급, 여성, 위생업무). 

2) 법규 및 지침의 비현실성

관련 법규나 지침이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에도 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가 발생한다. 기초생활보

장업무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는 있지만, 왕래가 없거나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김

순양, 2016). 이때에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한 부양중지사유서 제출 등 복지공무원의 대응이 중요

한데, 여기에는 재량적 판단이 개입된다. 그리고 추가소득의 신고누락이나 축소 신고의 경우에도 

지침대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복지공무원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면접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수급자의 상황은 건건이 너무나 다른데 법규는 너무나 단순 명료해서 상황에 대입 할 수가 없

으며, 어느 정도 법규가 있어야 다양한 상황에 재량을 펼칠 수 있는데 법규가 너무 간략하여 재

량을 펼칠 수가 없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법규에 정해져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부양능력이 있지만 사실상 부양하지 않

고 있는 자녀들 특히 출가한 딸들에 대한 적용은 비현실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출가한 딸 즉, 사위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

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20년 이상, 6-7급, 여성, 복지업무)

규제관련 법규나 지침 역시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법규보다 현실이 빨리 

변화하며, 정책결정자들의 현장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Hogue, 2001).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에 맞

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개입한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위법상황의 발생동기, 고의성 유무, 업소의 영세성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될 시에는 구두 개선조치 등의 재량행위를 하

게 된다.”(24년 근무, 6-7급, 여성, 환경업무).

“최근에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미비한 점이 많다. 따라

서 재량의 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어 결정을 하고 업무를 시행하는 데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추세이다.” (9년 근무, 6-7급, 남성, 건설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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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 및 지침의 과다 및 복잡성

관련 법규나 지침이 과다하거나 너무 복잡하면 이를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복지공무원의 입

장에서는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가령, 현장에서 적용해야할 항목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취사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법

규나 지침이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에도 이를 해석하거나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Meyer, 2007). 이와 관련하여 면접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수급자 선정의 경우, 먼저 절차의 까다로움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경우 신청조차도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형평성 면에 있어서는 은닉재산 등을 양지로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가 기초수급

자에게 적절히 배분되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구미시, 5년 이하, 8-9급, 여성)

규제공무원도 대체로 유사하다. 대부분의 규제공무원들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점검항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를 모두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자신의 판

단에 따라서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소지가 높다. 

4. 조직특성 요인

조직특성 요인은 일선공무원이 소속한 조직, 넓게는 시군구 전체, 좁게는 소속부서의 조직문화

나 분위기, 리더십, 업무처리과정 등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조직문화 내지는 조직분위기

조직문화 내지는 조직분위기와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소신행정을 

독려하며, 실수에 대해서 관용적이면 복지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다. 반대로 조직문화나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통제 지향적이며, 업무상 실수에 대한 추궁이 엄격

하면 복지공무원들은 재량행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본래 행정조직은 경

직적, 획일적, 계층제적 성격이 강하며(조석준, 2004), 내부통제가 엄격하다. 따라서 재량행위를 회

피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일선복지행정의 경우는 대인서비스의 특성 상 담당자에게 자율성

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직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관리자들은 대부

분 일반행정직이어서 다른 부서 관리자들과 사고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는 수

급여부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원제기, 항의 등이 많다. 따라서 민선단체장이나 관

리자들이 가능한 법규대로 일을 처리하게 하며, 복지공무원도 그러한 성향을 갖는다. 

“10%도 재량을 펼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재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법규가 일단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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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재량을 펼쳤을 때 그 이후 책임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무

가 한 개인의 공무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또 다른 팀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기 힘들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공무원은 딱딱하며 융통성이 없고 탁상행정을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

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도 알고 있으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 규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짐으로 규정 내에서만 일을 한다. 이는 

곧 소극적 업무처리로 연결되어 행정 불신이 깊어지며, 이를 해결하고 국민이 더 나은 행정서

비스를 받기 위해서 선의의 재량권은 확대해야 한다.”(10-20년, 6-7급, 남성, 복지업무)

일선규제업무는 규제대상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직문

화나 분위기 면에서 다른 행정업무보다 더욱 경직적이고 감독과 통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렇게 되면 규제공무원은 재량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성

향을 보이게 된다. 많은 면접참가자들이 재량행위가 필요하지만, 감사 지적, 민원야기, 법규위반

에 따른 행정소송 우려 등으로 재량행위를 꺼려하고 있다.  

“상급자 및 관리자의 결재를 위한 검토나 상급기관의 감사 등은 담당자의 재량행위를 걸러주는 

내부적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재량행위의 객관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만 지나친 적발을 위한 내부감사 등의 경우 행위 및 신고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 재량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20년 근무, 6-7급, 여성, 위생업무).

“일선 규제행정에서는 가능한 한 법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유사한 전례를 답습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며, 재량행위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자신과 조

직에 부담을 준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35년 근무, 5급 이상, 남성, 환경 및 위생 전반).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피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 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이로 인해 재량행위 발휘에 어려움 

있다.”(6년 근무, 6-7급, 남성, 토목업무)

2) 상급자의 업무수행 성향과 리더십

상급자의 업무수행 성향과 리더십은 조직분위기에 비해 개별성과 유동성이 강한 것이다. 물론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조직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지만, 같은 조직분위기 하에서도 사람

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부하에 대한 신뢰, 권한위임, 업무적극성 등이 강

한 관리자일수록 일선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이상호, 2009). 그러나 실제에서는 대부분

의 관리자들이 여론에 민감한 단체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말썽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

한다. 복지공무원의 경우 재량행위가 수급대상자의 반발과 항의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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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자들은 단체장을 찾아가거나 SNS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관

리자들은 부하들을 질책하며, 이를 잘 아는 복지공무원은 스스로 재량행위를 절제하거나 회피하

게 된다. 면접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급대상자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비협조

적이고 거친 언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 복지업무 자체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

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를 대상자에 맞추어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복지 체감도를 높이

는 데 졸지만, 대개 여러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는데다 수급대상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직면

하게 되면 일선에서는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량행위에 제한을 두고 일괄적으로 업

무를 진행하게 된다.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자들도 좋지 않게 보게 되고, 우리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일선 규제업무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민원의 성격이 강하고, 규제에 대

한 규제대상자들의 수용도가 낮아 다양한 방식으로 불응을 하거나 저항을 한다. 따라서 규제공무

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리자들의 통제가 강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점검이 강하다. 

규제공무원들도 자신이 종결할 수 있는 업무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

하다. 따라서 재량행위를 하는 데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 

“재량행위의 타당성 및 실체성에 따른 의사판단보다는 기속행위에 준한 감사를 전제로 행위 준

거를 삼아 소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체장이나 관리자들도 문제가 야기되

는 것을 싫어한다. 상급자들이 재량행위를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가 

어려우며,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10년 근무, 6-7급, 남성, 건설업무)     

“재량권행사 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상급자에게 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합의에 의한 결론사항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단독 재량권행사 정도는 매우 적으며(1%미만) 재

량권행사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법이 정한 원상회복명령기간 30일전에 구두로 원상회복

을 강하게 독려한다든지 대상자에 대한 연민과 고의성 여부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

분을 미루거나 독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24년 근무, 6-7급, 남성, 환경업무)

3) 내부 업무처리과정

일선복지행정의 업무처리과정은 다단계 의사결정 및 점검과정을 거치며, 문서작업 등 번문욕

례가 많다(안병철, 2009). 행정감사나 의회감사 등의 내부통제는 물론, 일부에서는 복지옴부즈맨

이나 시민감사청구제도 등의 외부통제 장치도 작동되고 있다. 생활보장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단계 점검 및 통제장치가 작동하면 복지공무원은 이

를 의식하여 재량행위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적극적인 재량행위를 하다 법규에 벗어

나거나 민원을 야기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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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선정 불가인 대상을 예외적으로 선정해 주는 

절차(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제도상 규정해 놓은 것은 일선담당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느낌이 든다. 모든 수급(권)자를 심의 상정하여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그 중 사정이 각

별히 어려워 심의 상정해야 하는 대상을 결정하는 것 또한 지자체 담당자의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규제업무는 복지업무와 비교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자율적 판단권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규제과

정에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데서 상급자의 허락을 받는 등 업무처리절차가 까

다롭다. 이처럼 여러 계층의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면, 규제공무원은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재량행위를 회피하게 된다.  

5. 인적 요인 

인적 요인은 일선공무원 자체 및 서비스(혹은 규제)대상자라는 사람의 요인이 재량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일선공무원이 동일한 환경이나 법규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람의 특성

에 따라서 재량행위는 달리 나타난다. 

1) 일선공무원 측면

재량행위는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일선공무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구제

한다는 자아실현 목표를 성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복지공무원은 대부분 자격증을 

소지한 복지전문가들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높다(김소정, 2014). 따라서 이러한 역할관심은 복

지공무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면접조사 에 

따르면, 복지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과다, 법규의 경직성, 통제지

향의 행정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재량행위를 하는 데서는 제약요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수급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 분들의 상황이 이해가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발생할 때

가 많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임의로 소득, 재산 사항을 변동 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

은 하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반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5년 이

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제도 운용의 경직성과 제반 여건으로 인해 일괄

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훨씬 많다. 수급자의 유형은 다양한데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해 답답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섣불리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

떻게 하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를 만들며, 이를 탄력적으로 운

용할 수 있는 재량권 행사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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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지행정을 하는 데서는 사적인 관계나 인간적 배려 등이 개입한다. 특히, 우리처럼 연

고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개인적 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복지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편견이나 평소의 인식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로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관

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급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할 것이다. 다음에 인도주의적 

배려심이 강한 복지공무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할 개연성이 크다. 이는 이타적 동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복지공무원은 특히 이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복지공

무원들은 사적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인간적 배려를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전산화되고, 적발위주 감사가 강화됨으로써 이러한 동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많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어 법에 위배되

지 않는다면 재량권을 행사하려는 성향이 있다.”(20년 이상, 6-7급, 여성, 복지업무)

“조사과정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접하면 복지담당자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동정심으로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최

근 복지행정시스템(행복e음)의 발달로 재량행위를 임의로 적용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

다.”(20년 이상, 6-7급, 남성, 복지업무)

개인특성은 복지공무원의 성향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복지공무원들 중에는 민원

야기나 감사지적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사람도 있으며, 인도주의, 사명감 등으로 적극적인 사람도 

있다. 그리고 법규와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융통성을 발휘하려는 사람도 있다. 특히,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행정은 복지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서비스수급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 수급여부가 모호하거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

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매년 확인조사를 해야 하지만, 탈락자는 거의 없다. 이는 수급자

가 형편이 호전되기가 어려운데 주요 원인이 있겠지만, 복지공무원의 온정주의도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면접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담당공무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동정심과 배려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냉정하게 규정대로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대부분 업무감사 등을 두려워해 규정대로 하려하고 있

다.”(10-20년 근무, 6-7급, 남성, 복지업무)

“공무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대한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법과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정부부처의 해당사업 담당자와 통화하여 의

견을 들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행하

는 것이므로 재량권이 전혀 개입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

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다.”(5년 이하, 8-9급, 여성, 복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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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무원의 경우, 이들 역시 공공선택론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수행에 따른 자부심, 명성, 편익

증대 뿐만 아니라(Downs, 1967), 약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라는 역할관심이 있다. 따라

서 재량행위를 할 동기가 있다. 이타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공무원은 공익수호자, 문제해결자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규제공무원의 본질적 역할관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참가자는 다

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허가나 단속 등의 행정행위 시 단순히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할지라

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허가 요청자의 개인재산권의 침해에 상응하는 중대한 

공공성 침해와 관련한 집단민원 발생 시 단지 법률적 해석만으로 행위를 수용․허가 처리하기에

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일선행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감수

하고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20년 근무, 6-7급, 여성, 위생업무)

  

규제대상자와의 개인적 관계 역시 재량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규제대상자가 잘 아는 사람이

면 가급적 유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재량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면접조사

에 따르면, 상당수의 규제공무원이 규제대상자와의 개인적 관계가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

을 인정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공무원 개인의 성향 및 업무수행 태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지연․학연 등의 인적 요인이나 

배려심 등과 같은 감정적 요인으로 재량권 행사의 폭이 크게 달라져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과

거에 만연하던 그런 요인들이 지금은 엄격하게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일선행정

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지배적이라 판단한다.”(20년 근무, 6-7급, 여성, 위생업무).

      

규제대상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 역시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제대상

자가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약자이거나 억울한 민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규제나 벌

칙을 완화해주는 등의 재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면접참가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재량행위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칫 규제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부정한 방향으로 될 소지를 경계하고 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정행위지만, 사회적 약자(노약자, 독거노인, 가난한 사람)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해주고 싶다.”(9년 근무, 6-7급, 

남성, 국유재산관리 업무).

규제공무원도 개인특성 면에서 법규나 지침에 대한 융통성이 상이하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상

당수의 규제공무원들이 개인특성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됨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추세는 가급적이

면 재량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제공무원들은 감사와 윗분들의 눈치로 인해서 소극적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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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각

종 인허가시에 법령에서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39년 근무, 5급 이상, 남성, 환경업무 전반)

2) 서비스대상자 측면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반응이 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 일선복지업무는 주

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수급여부가 

이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급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급자에서 탈락하

면 욕설이나 폭행 등의 거친 항의가 적지 않다(YTN, 2015.12.18일자). 이는 복지공무원으로 하여

금 상반된 방식으로 재량행위를 하게할 수 있다. 하나는 재량행위를 줄이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항의를 피하려고 혹은 귀찮아서 가급적 수급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재량

행위를 하는 것이다(김소정, 2014). 아래의 면접내용은 업무수행 시에 수급대상자들로부터의 항의

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량행위를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규정상으로 보았을 때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데, 무조건 되게 해달라며 거칠게 항의, 폭언, 인격

적 모독, 상급기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근무하기

가 힘들고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협박성 항의나 민원으로부터 복지직공무원

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5년 이하, 8-9급, 남성, 복지업무)

“민원인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잘 보이거나 또는 협박을 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외부에서도 공무원의 재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

러나 하루에도 수차례의 여러 민원인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법대로 획일

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건들이다.”(10-20년 근무, 6-7급, 남성, 복지업무)

일선규제업무는 대부분 시행과정에서 규제대상자와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규제대

상자의 반응은 다양하다. 순응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적극적이고 거칠게 반응하기도 한다(김순양, 

2001). 면접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규제공무원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말썽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우선은 법규대로 하고, 법규의 적용이 모호하면 재량행위를 하지 않

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이 역

시 말썽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규제대상자들의 말썽과 불만을 피하

려는 동일한 동기이지만, 대응방식은 매우 다른 것이다. 비율은 전자가 훨씬 높다. 

“재량행위 실시는 상식과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대상주민의 성격과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스트레스를 염려하여 민원제기자에게 실보다 득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재량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24년 근무, 6-7급, 남성, 환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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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였으나, 일을 하다보면 협조적인 주민과 비협조 또

는 지나친 항의가 많은 주민들이 있다. 이 경우 재량행위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오히려 협

조적인 주민에게 행정행위를 더 하고 싶어진다.”(9년 근무, 6-7급, 남성, 국유재산관리 업무). 

Ⅳ.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 일선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업무환경, 업무특성, 법규 및 지침, 

조직특성, 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전반적으로 복지공무원

과 규제공무원 모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 내부감사, 민선단체장의 민원회피 성향, 관리자의 질책, 항의 및 민

원제기, 행정소송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재량행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경향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재량행위의 원인별 영향 정도나 행사방식 면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우선 업무환경 면에서 일선 복지업무와 규제업무 모두가 주민들과 대면접촉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동태적이고 불확실성이 높다. 서비스대상자들 마다 반응

행태나 순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규나 지침대로만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모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며, 따라서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사

선택을 하며, 이 과정에서 재량행위가 개입된다. 복지공무원의 경우 일선행정이 복지행정중심으

로 재편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복지업무가 파편화되어 있어 서류작업이 가중되고 

있다(대구광역시 D군 부군수와의 2016.3.5.일자 면접내용). 이러한 업무환경 하에서 복지공무원은 

현장실사나 개별상담 회피, 서류대조 소홀, 추가조사 생략, 예방조치 소홀, 직권신청 회피 등 소극

적으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규제공무원의 경우도 새로운 규제업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업

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인력충원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규제업무는 표준화 정도가 낮고 

전산화도 덜 되어 있어 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종결할 수 있는 

것도 책임추궁을 우려하여 미리 상의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업무량이나 많아지고 업무처리 기

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과다업무 상황에서 규제공무원은 재량행위가 불가피하게 되지만, 항의, 민

원, 질책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업무특성 요인 면에서 복지업무와 규제업무는 모두 주민들과의 대면접촉 과정에서 주민들로부

터 다양한 반응에 직면한다. 법규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우며, 융통성, 협상, 타협이 필요하다. 따라

서 두 업무는 모두 재량행위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두 업무의 차이점도 적지 않다. 우선 복지행정

은 업무분장이나 인사이동이 보다 전문화되어 있어 업무의 복합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복

지업무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인간적 배려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량행위의 개연성이 보다 높다. 반면에 규

제업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며 인사이동이 잦아 업무의 전문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

으며, 따라서 재량행위의 개연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규제공무원 선에서 업무를 완결하기 

보다는 관리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처분은 다른 공무원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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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차점검의 기회가 많으며, 이는 재량행위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대상자들은 항의, 민원제기,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행정의 이러한 업무특성은 규

제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법규와 지침에 집착하게 한다.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었

다. 또한 규제행정은 규제공무원과 갈등하는 복수의 민원인들 간의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재량행위의 여지가 줄어든다. 인간적 배려 면에서 규제

대상자들 중에는 중소자영업자 등도 있지만, 그 정도가 복지행정 보다는 낮으며, 대부분 법규위반

자나 잠재적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인간적 배려의 필요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

라서 업무특성 면에서 전반적으로 규제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재량행위 개연성이 낮고 소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할 소지가 크다.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법규 및 지침 요인 면에서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모두가 법규와 지침의 모호성과 추상성, 비

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일선행정 전반에서 전산화와 표준화를 도모해왔지만, 법규나 지

침을 현실과 완전하게 합치시키는 어렵다. 복지행정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예로 보면, 선정기준, 

제출서류, 점검요령 등이 지침에 상술되어 있지만, 수급대상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실태 

등에 관한 기준들은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다. 현장방문이나 개별상담에서도 법규나 

지침의 획일적 적용은 어렵다. 지침의 내용이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도 많다. 사적인 채무관계, 일

용근로소득, 비정기적인 부양내역 등에 대한 지침들이 현실과 괴리되는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재량행위가 행해진다. 규제행정은 법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절차 

및 방식이 비교적 상술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를 벗어나려는 수법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수년전

에 만들어진 법규나 지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법규나 지침이 현실의 변화와 부합하지 못하

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공무원들은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면접참가자들은 규제관

련 법규나 지침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재량행위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책임추궁을 우려하여 상급자와 우선 상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

고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상급부처나 유관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만, 대부분 답변이 모

호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재량행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면접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도 감사 지적이나 단체장 질책을 우려하여 재량행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조직특성 요인 면에서 조직문화나 조직분위기는 복지행정이나 규제행정 조직 모두 위계적, 집

권적, 경직적, 통제 지향적 속성이 강하다. 물론 이는 일선공무원들이 재량행위를 회피하거나 소

극적으로 행사하는 원인이 된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복지행정조직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권

한위임 정도가 높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여지가 더 넓다. 대체로 전문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성원

들의 자율성이 높고 구성원들의 재량행위 개연성이 크다(Clark, 2005). 면접조사에 따르면 복지업

무의 전산화 추세로 인하여 재량행위 여지는 줄어들었지만, 조직분위기는 다소 자율적이라는 응

답이 많다. 반면에 규제행정의 조직분위기가 대체로 경직되어 있다. 내부감사나 관리자의 질책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에 상급자의 성향과 리더십 면에서 일

선행정은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지향성이 강하다. 특히, 집단민원에 민감하여 무난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복지공무원이나 규제공무원 모두에서 대부분의 면접참가자들이 지적과 질책, 민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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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적발위주 감사 등으로 인하여 재량행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규제행정의 경우가 통제가 강하고 재량행위 정도가 낮다.4) 이는 규제행정이 민원제기나 항의의 

빈도가 높아 관리자들이 보다 엄하게 감독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에 일선행정의 업무처리는 

대체로 문서작업이 많고 다단계 결재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의 정부업무가 일선행정을 통해서 집

행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 되며, 보고, 협의 등 업무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된

다. 다른 기관들과의 업무협조도 필요하다. 따라서 업무처리과정이 길다. 그러나 조사한 자료를 

복지공무원 각자가 전산망에 입력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나 보고는 상대적으로 적다. 규제업

무는 규제공무원 선에서 끝내기 보다는 관리자들의 개입이 많다. 특히, 규제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타 부서와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담당자들이 문서작성과 결재

과정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문서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가급적 재량행위

를 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적 요인 면에서 복지공무원이나 규제공무원 모두가 재량행위를 행함으로써 자신

이 중요한 존재임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면접조사에 따르면, 양자 모두에서 이러한 

역할관심이 외부적으로 잘 발로되지는 않는다. 다음에 사적 관계나 인도적 배려와 관련하여, 복지

공무원과 규제공무원 모두 이것이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침을 인정한다. 특히, 복지공무원이 그러

하다. 그러나 양자 모두 이것이 위법하거나 과도한 재량행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한다. 규

제공무원이 특히 그러하다. 다음에 일선공무원 개개인의 특성이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마다 적극성, 동정심, 융통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집단 모두 모호하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복지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량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서비스대상자 면에서,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모두 대상자의 

반응과 행태가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복지공무원은 항의가 잦거나 민원을 자

주 야기하는 수급대상자일수록 가급적 유리하게 재량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공무원의 경

우도 비슷하다. 규제업무는 규제대상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상대방이 있는 규제업무는 재량

행위를 잘못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는 편으로부터 저항이 크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규제

공무원들이 규제대상자들의 항의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규제대상자

에게 유리하게 재량행위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급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서 대체로 혼자서 재량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복지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대로, 일선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모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의 재량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 여기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의 재량행위 실

태와 원인을 이해하려면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도 면에서 대체로 복지공무원이 규제

공무원 보다 재량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복지공무원이 자신이 종결할 수 있는 업무가 많으

며, 급부행정으로 상급자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의 진전으로 보고

4) 김순양(2001, 2002)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수행 상의 재량적 판단권 보유 정도’와 관련하여 Likert 5

점 평균값이 복지공무원은 3.42(표준편차 0.98)인데 비해서, 규제공무원은 2.81(표준편차 1.06)로 나타났

다. 고수정(2014)의 연구에서는 복지공무원의 ‘재량적 판단권 보유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2.82(표준편차 

0.62)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복지업무의 전산화가 진행되어 재량의 여지가 줄어든 때문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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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적으며, 복지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정도가 높으며, 법규위반 내지는 민원발생 우려가 상대

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조사업무가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되고 있으

며,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공유를 확대함에 따라 재량행위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면접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규제공무원들은 합법성을 강조하는 규제행정 자체의 속성, 

민원 및 소송제기 우려, 상급자 보고 및 결재 장치, 엄격한 내부감사, 민선단체장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가능하면 재량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인도주의적 관점

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등도 복지공무원보다 다소 약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량행위

를 하려는 의지가 낮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해도 될 것을 상급자와 상의하거나 상급부처에 유권해

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소극적 재량행위의 정도가 보다 높다. 

 

V. 결 론

일선공무원은 복지공무원이든 규제공무원이든 모두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행위의 여지가 크

다. 이는 일선행정의 기본적 특성이다. 특히, 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 여지가 보다 크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행한 

김순양(2001, 2002), 고수정(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행위의 여지에

도 불구하고, 일선공무원들은 재량행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행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

다. 규제공무원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첫째, 대상자들의 

항의나 민원제기가 과거보다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둘째, 시민감사청구제도, 옴부즈맨제도 등 각종 시민참여 제도들이 도입된 것도 재량행위를 

위축시킨다. 내부감사가 중심일 때는 재량행위가 잘 못되더라도 덮어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렵

게 되었다. 셋째, 적발위주 감사도 원인이다. 적발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적

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넷째, 일선행정의 조직분위기나 리더십도 경직적이고 통제 

지향적이다. 재량행위는 융통성과 자율성, 권한위임이 활발해야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다

섯째, 민선단체장이나 관리자들이 지나치게 민원에 민감한 것도 원인이 된다. 여섯째,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기술의 발달도 재량행위를 회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선공무원의 자기검열이 강

해지기 때문이다. 일곱째, 일선행정의 전산화 및 표준화 추세도 재량행위를 위축시킨다. 전산화로 

인해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관리자의 상시 열람 등이 가능하

여 보다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

문이다. 이는 일선공무원은 물론,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재량행위를 하다가 법규에 저촉되거

나 민원이 야기되면 불리하고 귀찮은 것이다.

그러나 일선공무원의 이러한 소극적 재량행위 내지는 재량행위 회피는 재량행위의 순기능을 사

장(死藏)시킨다. 오남용 되면 문제가 되지만, 재량행위는 행정의 융통성 및 현실적합성 제고, 고객

과의 마찰 감소, 사회적 약자의 구제, 법규의 불완전성 보완 등 순기능이 적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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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적정한 선에서 행사되게 하고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 행사방식 등의 실태에 대한 현장감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이라는 두 부류의 일선공무원

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재량행위 원인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소수의 일

선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행한 데서 오는 것이다. 면접조사에는 면접자나 면접참가자 모

두에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량행위는 대부분 부지불식간에, 은밀하게 

행해진다. 따라서 면접참가자들은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다. 의도

적으로 축소하여 응답하는 경향도 있다. 재량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것들이 모두 본 연구의 일반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

조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일선공무원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자 한 점, 복지공무원과 규제

공무원을 비교한 점 등에서 일말(一抹)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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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uses of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ary Acts: Between Welfare and Regulatory Bureaucrats

Kim, Soon-y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auses of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ary acts between welfare and regulatory bureaucrats.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conducted theoretical debates on the concept, merits and demerits, and causes of discretionary 

acts and then examined the previous studies on the discretionary acts of street-level bureaucrats. 

The article established the analy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analyses in following 

chapters. The next chapter delved into the causes of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ary acts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with the welfare and regulatory bureaucrats in city and municipal 

governments. Five influence factors of work environment, task characteristics, laws and rules,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and human factor ar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discretionary 

act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this article confirmed each factor exerts important influences on 

the discretionary acts of street-level bureaucrats. Howev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elfare and regulatory bureaucrats in terms of the level and method of discretionary acts 

for each influence factor. In general, although both welfare and regulatory bureaucrats have wide 

leeway of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ir tasks, they are passive in exercising 

discretion. Regulatory bureaucrats are even more so, because they are more sensitive to internal 

inspection, protests, filing a complaint, and reprimand from superiors. This article pointed out 

that both the abuse (or misuse) and evasion (or excessively passive exercise) of discretionary acts 

can be undesirable. Final chapter conducted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causes and 

underling problems of the discretionary acts by street-level bureaucrats.

Key Words: discretionary acts, street-level bureaucrats, welfare bureaucrats, regulatory 

bureaucrats


